
000 등 15명이 0000(주) 가 외국(베트남)으로 이전함에 따라 근로장소가 폐지되어 직업을 

상실하여ㅆ으므로 실직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수용 재결 신청에 대하여,

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

어려고, 고요주의 경영판단에 의할 수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의결함


